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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6 - 111호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경인지방우정청장

2인 이하 근무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배경

   우정사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2인 이하 근무우체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점심시간 교대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시간대 사고예방 및 

우체국 방문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함

2.  제도 시행

  가. 대상국: 4국(2인이하 근무국)

총괄국 대상국 관서등급 정  원 점심 휴무시간 비 고

평  택 평택본정 6급 2 12:00∼13:00

파  주 파주웅담 출장소 2 12:00∼13:00

강  화 서    도 7급 2 12:00∼13:00

백  령 백령소청 6급 2 12:00∼13:00

  나. 시행일: 2016. 7. 1.(금)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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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7,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snoopist@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